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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사법대책본부

‘가로세로연구소’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삭제 요청(유튜브) 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에 대해 공직선

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항 위반 혐의로 ‘삭제 요청’을 통

지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허위사

실을 영상으로 만들어 송출한 바 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해당 영상은 근거 없는 유

언비어를 짜깁기해 우리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것으로 대선을 앞두

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기 위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1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영상을 허위사실 유포

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

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

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

시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는 유튜브 채널로 인해 인터넷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가로세로연구소’는 법 규정에 위반되는 해당 영상을 신속히 삭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